
심사항목 심 사 내 용

1. 용역의 필요성

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}

  대상  √미대상

 2013. 7. 13 된 창릉천 제 을 복 하여침수   시민 편을 

해소하기 위한 실시설계 역으로 역시행 필
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

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

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

[ 역비 조정 : 22,000천  → 20,856천

       (감 1,144천 , 역비 대비 –5.2%)]

[심사내역]

 ○ 설계비 율조정 : 3.99% → 3.66%

    - 설계난이도 감안 –10% 감적

 ○ 역손해 상공제료 : 가세 과세항목으로 조정

3. 과업의내용, 범위의

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

  본 역의 대가조정이 필 한 경  적정 대가를 적 하고 역수행 과정

에서 역비 집행  정산 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
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

- 용역지연ㆍ중단요인의관리대책적정성

- 용역비증가요인의관리대책적정성

 적정

제910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▢ 안 건 명 : 창릉천 제방 긴급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

▢ 심 사 일 : 2013. 9. 25

▢ 사업개요

○ 용 역 비 : 22,000천원

○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30일

○ 사업규모 : 하천제방 복구 L=120m, 세굴방지시설 1식

▢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
